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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

1. 관련: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96호, 2021.12.30.)  
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개정․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

신설․변경사항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에 착오 없도록 

귀 회 소속 회원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개정 전문 1부 

      2.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․변경․삭제 내역 1부

      3.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 & A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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